
기획연재
유사언론행위
이대로는
안 된다 ➍

  March+April 2018

언론중재위, “지난해 조정사건 3,230건 중 
인터넷 매체 69.9% 차지”

언론중재위원회가 2017년도 한 해 동안 총 3,230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으며 이중 915건(28.3%)이 조정성

립, 133건(4.1%)이 직권조정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를 포함해 2,227건이 피해 구제되어 피해구제율은 지난해

보다 1.4%포인트 높은 7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청구권별로는 정정보도청구 

1,557건(48.2%), 손해배상청구 1,117건(34.6%), 반론보도청

구 362건(11.2%), 추후보도청구 194건(6.0%)이며, 매체 유

형별로는 인터넷신문 1,842건(57.0%), 인터넷뉴스서비스 

416건(12.9%), 신문 380건(11.8%), 방송 361건(11.2%), 뉴스

통신 206건(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이 2014년부터 4년 연속 60%

를 상회했고, 2017년에는 약 70%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인

터넷 기반 매체 사건이 69.9% 차지, 잘못된 기사 확산의 피

해구제 방안 필요한 상황임을 밝혔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인

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상대로 한 총 2258건 중 

25.3%에 달하는 571건이 기사 삭제 및 검색 차단, 10.9%에 

달하는 248건이 기사를 인터넷 상에서 바로 수정하는 것

으로 해결됐다는 점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2017년도 인터넷 기반 매체 사건의 

36.2%가 정정이나 반론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아닌 해당 

기사의 노출·검색 차단이나 기사수정으로 해결됐는데, 이

러한 방법이 인터넷 매체의 피해구제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스는 디지털 환경의 변

화에 따라 포털뿐 아니라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서도 신

속히 전파되고 있어 잘못된 기사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정대상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에 복제된 경우의 피

해에 대해서도 구제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블로

그나 카페 등에 올려진 기사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확산된 피해를 완전하게 구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법제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

하다고 밝혔다.  임영화 05bokee@naver.com


